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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한 
건설현장 추락위험요인 신고

안전난간 설치 기준

▶ 작업자의 작업발판 등 작업공간 밖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은 상부·중간 난간대로 구성되며, 상부

난간대는 작업바닥면으로 부터 90cm 이상, 중간

난간대는 작업 바닥면과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1 2전 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51%가 건설업에서 발생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9%는 떨어짐으로 발생

3 건설업 떨어짐 사고사망자 중 25%가 비계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불량으로 발생

4 건설업 떨어짐 사고사망자 중 80%가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 미만)에서 발생

업종

건설업
52%(1,419명)

3,475명

발생형태

1,419명

떨어짐
59%(831명)

기인물

831명

비계 작업발판•안전난간
25%(229명)

공사규모

831명

120억 미만
80%(661명)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각 난간대 높이 균등

비계 작업발판 설치 기준

▶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은 비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하고,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이 3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또는 고정

 발판 폭은 40cm 이상   발판 간격 틈새는 3cm 이하

3cm 이하

높이 균등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비계 작업발판•안전난간 
신고는 이렇게!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전 신고!

추락위험요인 신고 및 처리절차

현장 패트롤 출동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취약현장 도착 패트롤 점검 실시
(추락위험요인 확인)

사업장 자율 개선 유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지킴이 순찰·특별기획점검
(안전보건공단)

불량현장 감독
(고용노동부)

중간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 신고!

작업발판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고용부 감독실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를 착용합시다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개인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 사례

안전모 낙하물로부터 머리보호 안전모 추락, 넘어짐 사고 시 머리 보호

안전대 추락방지 안전화 물건이 떨어질 때 발 보호



비계의 추락위험요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불량 재료 사용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발판상 과적

작업발판 부분 설치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비계·작업발판을 대상으로 위험현장 신고

비계 위에서 작업 시 주요 추락위험 요인

비계란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작업, 미장작업, 도장작업, 조적작업, 볼팅작업, 용접작업 등을 할 때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낙하물방지망

벽이음

발판

장선

띠장

밑동잡이

비계가동

가새

안전난간대

승강로


